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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안전활동에 추가하여 수행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는 작년 연말에 도입 및 시행이 결정되어 금년 중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동 제도는 현재 사업자인  한전에 의하여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가 진행되고 있

어 국내 시행의 원년을 맞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지침(50-SG-012)은 평가에 고려해야 할 안전인자는 물론이고 시행 방법과 절

차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어서 시행상 좋은 참고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이

진행중인 동 안전지침에 대하여 내용이 다소 바뀌는 평가 절차 부분을 중심으로 변경될 주

요 기술 사항을 검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bstract

Periodic Safety Review(PSR) is performed for demonstra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NPP), complementarily to the original safety activity.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SR had been decided at the end of last year, and which is being processed for legislation in this year. This is the

first year of PSR application to Korean NPP since the owner KEPCO started the model implementation from

Kori Unit #1. The safety guide (Safety Series No. 50-SG-012) of IAEA for PSR, which suggest not only the

safety factors to be checked but also the method and procedure of review, is a good reference book for actual

operation.

  In this paper, the change and its background are discussed and explained mainly in the review procedure of

PSR among the contents of the safety guide that is processed for revision recently.

1. 서론



 지난 몇 년간의 정부, 규제기관, 사업자, 학계 등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마침내 작년 말 국

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도입�시행키로 의결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는 이

제 국내 적용의 원년을 맞아 고리 1호기를 시범호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동되고 있다. 최

근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침개발  연구 결과 [1,2,3]를 토대로 과학

기술부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시행지침”이 발표되었고 , 6월에는 사업자인 한전이 “주기적안

전성평가 수행 기본 절차서”를 마련하였으며, 7월에는 첫 시범 호기인 “고리 1호기의 착수

설명회”를 [4] 개최한 다음 사업자인 한전에 의하여 수행 중이며 정부는 금년 중에 동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본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는 유럽의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1980년대

부터 실시하였는데  경험국들의 실시 방법 및 현황에 대하여는 이미 앞선 연구들을 통하여

발표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럽국들을 중심

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오다가 1994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안전지침(50-SG-

012)[5]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에 따르면 현행 가동원전

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최소 11개의 안전인자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평가범위,

절차 등도 제시하여 처음 시행하는 후발국들의  제도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협

약에도 체약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IAEA의 안전지침은 그 내용상 의무

이행 요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의  초안이 작성된 후 어느 정

도(약 6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의 시행경험을  통한 각국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

기 위하여, IAEA는 금년 3월에 원전 보유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안전지침의  개정을 위

한 회의 [6]를 열었으며  추후 발행 예정인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술문서 (TECDOC)에 대한 논의

도 가졌었다 . 그리고 최근까지  각국의 검토의견을 받으며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의  내용 중에서 수행국들의 검토의견에 의하여

내용 구성상 변경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절차”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절차

 기존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에서는 평가 절차를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

- 단계 1 : 현재 원전의 안전성 평가

- 단계 2 : 중간 안전성 평가

    (기존 정보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모든 취약점에 대한 평가)

- 단계 3 : 심층 안전성 평가

(이용 가능한 정보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전문가 판단에

의한 모든 취약사항, 관련 시정조치, 잠정조치와 원전의 장점평가)

즉, 단계 1에서 안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단계 2로 넘어가야 하며 단계 2에



서 조건부 운전의 허용 또는 정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단계 3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었다 .  그러나, 최근까지 시행하여 온 경험국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기존 절차

의 정의가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차를 가능한 더 효율적이며

현실에 가깝도록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  따라서, 3월의 모임 이후 현재까지 각국의 의견 수

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 그 내용을 가능한 원문의 내

용에 가깝도록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  전반적인 절차

l 모든 안전인자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평가절차를 Fig.1에  보였다.  평가절차는 크

게 사업자 활동과  규제기관 활동이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고로 각 활동의  세부 절차

를 Fig.2부터 Fig.5까지 도식화하여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 사업자 활동은 크게 나누

어 사업실행  준비, 평가수행,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의 3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규제기관 활동은 평가기간  전반에 걸쳐 수행된다. 다음절에서는  각 상세활동을  설

명하며 모든 절차는 각 회원국이  인자별로 국가요건에 부합되고 연구 및 일상/특별

안전성평가  결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
  

l PSR이 수행되기  이전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선결조건이 있다. 주요 선결조건은 평

가범위, 안전기준, 평가에 사용될 방법 및 관행에  관하여 사업자와 규제자가  합의하

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발전소 초기안전기준과  현행안전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문서화된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평가범위에  최소한  11개의 안전인자를 포함시킬 것

을 권장한다 . 회원국은 예를 들어 품질보증 혹은 방사선방호를 독립된 인자로  고려

하여 안전인자의 수를 늘리기를  원할 수도 있다. 11개의 안전인자들 중에서 누락된

인자가 있다면 이 사실은  문서화되고 PSR에서 제외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2 사업자의 수행업무

1) 제 1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준비 (Fig. 2)

l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정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사업관리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주요 경험국들의 경우를 참고하면 주기적안전성평가는 몇 개의 평가팀에  의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선 합의된 범위에 대하여 각

안전인자 들의 평가방법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를 작성한다 .  지침서는 적용 안전기

준, 방법, 현행 국가기준에 근거하여  최신기술을 반영한  실행방안 등도 제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IAEA(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 ISO(국제표준기



구), IEC(국제전자기술위원회 ) 등의 국제 기술기준이나 특정국의  기술기준이라도 보

편화된 경우(예 : ASME, IEEE 등)에는 참고가 가능하며 기타, 적절하다면 INPO와

같은 사업자  단체의 것도 고려할  수 있다.

l 평가결과를  체계적이고 감사가 가능한  형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주기적안전

성평가의 문서화 계획에는  발행일과 서식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원하는 문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서작성 및 인증 요건을 제시하는  품질보증계획을 마련

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에서는 평가분야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모든 검토

자는 동일한  입력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l 평가가 합의된 일정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평가 수행업무, 시한, 책임사항 등

의 상세 실행계획을 작성한 다음, 이를 참고로 대략의 예산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

다.
  

l 실제 평가의  착수 이전에  실무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업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l 평가절차는  비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다수의 사업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므로  적절한 교육/훈련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2) 제 2단계 : 평가수행 (Fig. 3)

l 모든 평가분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보관리 체계는 단일화하며 과거 및 앞으

로의 운전방침과 수명예측  자료를 수집한다.

l 결정론적인  방법과  확률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11개의 안전인자를 평가하며  현행

안전기준 및 관행과 비교하여야  한다.  현행 안전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야를

제시하여 취약점 목록을 만들되  현행 요건보다  더 안전한 분야도 발전소의 장점으

로 분류해둔다

l 취약점의 안전중요도를 결정론적인 방법과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심각한

안전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l 모든 안전인자들에  대한 미해결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연속적인 운전에 대한 위험

도는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취약점이 개별적으로 고려될 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종합적으로 평가될  때는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

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 이것은 인적 및 조직인자를 고려할 때 특히 관련

이 있다. (안전문화는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개별적인 인



자들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

l 각 안전인자  별로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평가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먼저 제안하도록 한다.

3) 제 3단계 :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Fig. 4)

l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결과가  접수되면 먼저 제안했던 사항과 규

제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 시정조치 방안을 작성한다. 그

리고, 시정조치 사항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중요도 순위의  결정

방법으로는  결정론적 해석,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및 공학적 판단 등이 있다.

l 개별적인 시정조치  사이의 상호효과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정조치 실시계획을  작

성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실시계획은  일정과  필요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l 중요한 PSR 결과와 종합적인  시정조치 실시계획을  설명하는 요약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l 종합적인 시정조치  실시계획과 요약보고서는  주어진  기한에 계획된 시정조치를  실

시하기 위하여 필요 인력과 재정 지원을 담당할 발전소 사업책임자의 결제를 받아

야 한다. 결제 받은  문서들은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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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전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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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규제기관의 활동

l 규제기관의  PSR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주요 책임

사항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규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은 PSR 사업책

임자를 임명하여 규제기관의 모든 PSR 업무를 조정하고 사업자와의 접촉부서  역할

을 하도록 한다.

l 규제기관의  직무는  사업자가 포괄적인  PSR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PSR 보고서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평가분야(안전

인자)를 대상으로 하되 안전중요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전의 규제경험과  전

문가들의 의견을 활용)되는 분야의 자원을 중점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계획에는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  기술지원 자원 및 유효성, 그리고 평가기준을  보여

야 한다.

l 평가기간 중 규제기관의 기술지원 담당자는 심사에서  도출된 쟁점을 해결하고 추

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사업자와 접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는 향후 참고가 되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l 기술전문가는 평가 종료 시 전문적 견해로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쟁

점들을 설명하는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자가 먼저

제안한 시정조치 사항들에  대한 허용여부도 표시한다

l 규제기관의  PSR 사업책임자는  개별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심사요약보고서를  작성

한다. 심사요약보고서의  목적은 제출된 사업자 보고서의 문서화된 PSR적합성에 대

한 규제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 심사보고서에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시정조치 사

항과 그 시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l 규제기관은  사업자와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여야  하는데 종합적

인 시정조치  계획에 동의한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몇 차례의  회의가 필

요할 수 있다.

l 만일 대중에게 심각한 위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안전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

기관은 만족스러운  안전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전소  운전이 적절히 이루어

지도록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 내용 중에서 평가절차와  관련된 기존의 단계 구분 방법은 논

리적이기는  하나 실제 수행되고  있는 각국의 평가절차와 다소 차이가 나며 단계간의 구분

조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즉,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조건부인데

예로서 기존 정보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중간 안전성 평가 단계(제 2단계)와 확률론적 안

전성평가 및 전문가 판단에 의한 심층 안전성 평가 단계(제 3단계)의 경우 각 전제 조건의

만족이 없더라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으며 평가의 심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평가절차상 각 단계의 진행 또한 일부는 동시에 다원적으로 이

루어져야 실제로 효율적이다. 그리고, 각 수행업무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각 단계에서 사업

자와 규제기관의 역할과 협조 방법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이 시행하려는

나라들이 참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된 절차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의 주요 경험국들의  실제 평가

절차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역무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주요 수행 단계들로

분류하였다 . 즉, 평가의 착수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주요 업무단계를 다음의 4

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①평가 준비 (약, 6~12개월 소요)

②사업자 평가 (약 , 2~3년 소요)

③규제기관  심사 (약 , 6~12개월 소요)

④시정조치  계획수립 (약 , 1년 소요)

여기서 분류의 배경을 살펴보면, 규제기관의  심사는 사업자 평가 기간과 절차상 중복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래 시정조치의  완료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시정조치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많이(수개월~5년이상) 날 수 있

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행을 가정하여 절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정된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주로 영국에서 시행중인 현재의 절차와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시작이 과거 영국 가스냉각원전의

장주기안전성평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시행경험이  풍부하여 IAEA의 지침

작성시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현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이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의 실시이다. 그리고, 시정조치의 실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확

인된 취약점들의 안전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결정이다. 이는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민

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와 같이 새로이 도입�실시하

는 나라일 경우 허용 기술기준과  함께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허용 기술기준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전문



가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바 있으므로 기술적인 접근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중요도의 결정은 각국의 경험 및 현황과 IAEA의 기본 원

칙을 토대로 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업자

와 규제기관  사이의 공동연구 및 상호합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각국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50-SG-

012)의 개정 활동을 참고로 하여 주요 변경 사항중의 하나인 평가절차에 대하여 그  개정

배경과 방향을 검토하였다 . 개정될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지침은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역

무와 수행절차를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시작 단계에서 사업자와 규제기관 각각 평가팀 또는 책임자를 구성하여 평가의

범위, 요건, 결과물 등에 대한 상호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2. 모든 평가분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보관리 체계는 단일화하여야 한다.

3.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중요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시에도  안전중요도에  의한 우선

순위의 결정이 중요하다.

평가계획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중요도의 결정은 각국의 경험현황과 IAEA의 기

본 원칙을 토대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차기 학술발표회 때 발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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